
예 산 총 칙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38,055,534 28,141,666

일반회계 806,921,274 24,207,638

특별회계 131,134,260 3,934,028

공기업특별회계 92,981,351 2,789,4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119,077 1,323,5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862,274 1,465,868

기타특별회계 38,152,909 1,144,587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15,330,241 459,90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74,866 161,24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63,153 46,89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46 94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2,336,548 70,096

주택사업특별회계 2,723,282 81,6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10,742 78,322

기반시설특별회계 1,102,255 33,068

경영사업특별회계 193,612 5,808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604,699 78,141

주차장특별회계 4,310,365 129,31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46,42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


